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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국내 등록이 허용(ETF)

됩니다.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- 

1. 추진 배경

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분야 협력을 

위한 가 체결되었습니다

양국 거래소는 동 에 따라 교차상장 을 

추진할 계획입니다

    * 상대국 에 투자하는 자국 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ETF 100% ETF
예 에 투자하는 를 거래소 상장 의 상장효과( : ETF 100% ETF ETF )中 韓 韓 中 韓 → 

그러나 현행법령상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폴에서 설정된 

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

2. 주요 내용

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 금융위 

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도 

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

개정 법령은 일 금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

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

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

으로 기대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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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 ※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정책마당 법령 / / 

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) . 

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“ , ”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


